
[허가사항 변경지시(안전성정보 처리) (의약품관리총괄과-463호, 2015. 1.  15.)]

<분류번호 : 114, 해열, 진통, 소염제>    

<분류번호 : 141, 항히스타민제>

<분류번호 : 222, 진해거담제>

<분류번호 : 229, 기타의 호흡기관용약>

사용상의 주의사항

‘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, 치과의사, 약사와 상의할 것’ 항

또는 ‘복용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할 것’ 항

또는 ‘소아에 대한 투여’ 항

삭제) ‘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하지 않는다.’

또는

‘3개월 이상이라도 2세 미만의 영․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약을 

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. 만 2세 미만 영아(갓난아기)․유아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주

의 깊게 모니터해야 한다.’

또는

‘만 2세 미만의 영아(갓난아기)․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,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약을 복용

시키지 않도록 한다. 만 2세 미만 영아(갓난아기)․유아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주의 

깊게 모니터해야 한다.’


